
		
			2011년 8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알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경과]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단체에 한총련 홈페이지(http://hcy.jinbo.net)에 대하여 '이용해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는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 그 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단체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8월 2일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거부 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8월 12일 예정된 처분이 부당하니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난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사이트 폐쇄)를 명하니 2011. 8. 26까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달라"고 통보하면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우리는 유엔의 계속된 폐지 권고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국가가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 무엇보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실상의 검열임을 보여줍니다.

 
				3.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결정했듯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2011. 6.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보기
	* 2011. 8. 18. 방송통신위원회 명령 보기
	* 2015. 3. 26.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